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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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 5. 26.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6.1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
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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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목         차 



3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

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
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

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

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고유자산을 투자한 펀드로 향후 투자금 

회수 계획에 따라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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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

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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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및 중국 대만 등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국내, 해외 상장 주식에 60%이상, 국내외집합투자증권(ETF 등)에 40%이하)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비교지수 : MSCI ACWI Index(KRW) X 95% + Call 5%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주 1)‘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5.4.30. 기준)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251 0.700  1.750 1.251 229 363 501 794 1,62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551 1.000 1.870 1.551 162 329 502 865 1,887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901 0.350 1.280 0.901 143 240 340 554 1,17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1.051 0.500 1.480 1.051 109 223 341 590 1,305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 

(2025.4.30 기준 / 단위 : 개, 억원,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

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안진규 1980 년 
책임운용역 

(이사) 
4 696 - - 

5.43 7.07 
13년 11개월 

이정훈 1994 년 
부책임운용역 

(대리) 
- - - - 3년 11개월 

<요약 정보> (작성기준일 : 2025.5. 26.)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펀드 코드: EJ817)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
험도를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선진국,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주
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시
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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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주 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
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
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
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
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기준가격을 미국 
달러(USD)로 산정하므로 미국 달러(USD) 이외 기타통화의 익스포져에 의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MSCI ACWI Index(USD) 
X 100%’의 지수구성종목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USD)가 약 70%, 기타 통화가 약 
30% 수준입니다. 미국 달러(USD) 표시 자산 이외의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통화가 
미국 달러(USD) 대비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진국,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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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7 시 경과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7 영업일에 

지급 

 17 시 경과후: 5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 영업일

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5.6.11.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5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
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
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
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
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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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truston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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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EJ81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J823 

수수료선취-온라인(Ae) EJ8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J8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J8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EJ82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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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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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EJ81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J823 

수수료선취-온라인(Ae) EJ8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J8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J8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EJ82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 

-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USD)[주식]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성수동 1 가) 

(☏ 6308-0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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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5. 4. 30. 기준)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안진규 1980년 
책임 

운용역 
(이사) 

13 년 11 개월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및 응용통계학 학사 
경력 
17.04~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15.06~17.03   NH농협생명 운용기획부 
08.08~15.06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2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이정훈 1994년 

부책임 
운용역 

(대리) 
3년 11개월 

학력  
국민대학교 빅데이터경영통계 학사 
KAIST 금융공학 석사 
경력 
24.06~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21.05~24.05  하이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퀀트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역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이며, 부책임운용역은 책임운용역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
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USD)[주식] 

: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음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5. 4. 30. 현재, 단위:개,억원 %) 

성명 

전체 운용현황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안진규 4 696 - - - - 
5.43 7.07 

이정훈 - - - - -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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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USD)[주식]: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

식]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과 같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EJ823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

온라인(Ae) 
EJ824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EJ825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EJ826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고액(I) 

EJ827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
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30억 이
상인 법인 

 

 

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
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
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

모투자신탁(USD)[주식]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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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
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라.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USD) [주식]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6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 

(USD)[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투자, 채권 40% 이하 투자 

투자목적 
선진국 및 신흥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

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MSCI ACWI Index(USD) X 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및 중국 대만 등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
시장(국내, 해외 상장 주식에 60%이상, 국내외집합투자증권(ETF 등)에 
40%이하)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
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선진국,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
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ACWI Index(KRW) X 95% + Call 5%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
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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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이상 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USD)[주식]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3) 유동성자산 -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
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USD)[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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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지분증권 

(주식 등) 
60%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
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
된 것 

2)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
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0이상)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이 A0이상)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집합투자 
증권 

40% 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
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 등에 연계된 것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 등에 연계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 증권 대여 주2)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주 3)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1) 유동성자산 -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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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

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

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USD)[주식]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
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
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

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
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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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ㆍ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
한 채권ㆍ어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
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 포함)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
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투자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7 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

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
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비율의 계
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6)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
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가),나),다), 5)-가),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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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4)-가),나),다), 5)-가)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및 중국 대만 등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글

로벌 주식시장(국내, 해외 상장 주식에 60%이상, 국내외집합투자증권(ETF 등)에 40%이하)에 주로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비교지수 : MSCI ACWI Index(KRW) X 95% + Call 5% 

 

□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모투자신탁(USD)[주식]의 투자전략 

1. 운용목표 

- 비교지수 추종 포트폴리오를 약 70% 내외 액티브 퀀트 포트폴리오를 약 30% 내외로 구성하여 BM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추종 포트폴리오는 MSCI ACWI Index 지수를 복제하여 비교지수와 유사한 투자수익률을 추구합

니다.  

- 액티브 퀀트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밸류, 퀄리티, 모멘텀 등 계량적인 요인중

에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을 선정하거나 AI알고리즘을 통해 투자기회를 포착하여 투자합니다.  

- 예를 들어 모멘텀 모델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계량화한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계량모형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구성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멘텀 스타일이 작동

하는 시장환경에서는 모멘텀 전략의 비중을 확대하고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시기에는 밸류, 퀄리티, 

스타일의 비중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교지

수 대비 초과수익 기회 또는 손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크로 리서치, 산업 리서치, 적정한 가격에 대

한 평가 등의 정성적인 판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운용프로세스 

① 투자 유니버스 구성  

- 비교지수의 구성종목에 포함되어 있거나 향후 포함될 수 있는 종목, 비교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

교지수를 복제하거나 초과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과 ETF 등의 종목을 선정합니다. 

- 투자 유니버스는 비교지수 구성비중, 시가총액, 유동성, 상관관계 및 분산효과 등을 감안하여 추가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니버스는 비교지수의 정기 또는 수시 개편이나 업종, 테마, 매크로 영향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

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요인 선정 및 분석 

- 백테스트를 통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밸류, 퀄리티, 모멘텀 등 계량적인 요인 중에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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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요인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토합니다. 

- 예를 들어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된 자산 중에 모멘텀 요인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향후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패턴이 관찰된다면 해당 요인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회귀분석, t-검정, 정보계수(IC) 검증 등 다양한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합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을 발견하면 향후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예상 변동성, 매크로 데이터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알파 전략을 수립합니다. 

- 요인 분석 외에도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이 기대되는 전략을 탐색하여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포트폴리오 구성 

- 월말 비교지수 추적오차(TE)를 감안하여 비교지수 추종 포트폴리오와 알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리밸런싱

합니다. 

- 알파 포트폴리오는 요인 기반 투자, AI 알고리즘 투자 방식과 계량적 리스크 관리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④ 포트폴리오 성과분해 

- 요인 기반으로 최초 설정한 목표가 시장에서 재현되는지 검증합니다. 선정된 요인이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그 성과요인을 분석합니다 

 

3. 운용 전략 

시장의 복잡성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운용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합니다. 

  

① 요인 기반 투자(Factor Investing) 

-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선정하여 투자에 활용합니다. 요인 기반 투자의 사례로는 모멘텀 전략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란 과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은 향후에도 높은 수익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주 전략도 대표적인 요인 기반 투자입니다. 이는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거나 산업 내 유사 기업들과 비교하여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주식은 향후 적합한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선별하고 해당 요인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투자 대상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추구하며, 투자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② AI 알고리즘 투자 

- 요인 기반 투자가 비교적 명확하고 설명 가능한 시장 현상에 집중한다면, AI 알고리즘 투자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직관이나 전통적 분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알고리즘 투자를 위하여 기업 재무 데이터, 경제 지표, 시장 데이터 등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데이터에서 패턴을 포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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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간의 비선형적 상관관계, 시장 구조의 미세한 변화, 잠재적 이상 신호 등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분석합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초과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독자적인 투자 

시그널을 생성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조정에 활용합니다. AI 기법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초과수익 창출을 추구합니다. 

  

본 전략은 AI 알고리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형화된 절대 수치 기준(예: 시가총액, 거래대금, 경제 

지표 등)을 고정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과거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적으로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다만, 학습 안정성과 거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최소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선진국 신흥국 

시가총액 약 1조 원 이상 약 2천억 원 이상 

※ 상기 수치는 절대적인 편입 기준이 아닌 모델 학습 안정성을 위한 최소 요건 수준이며, 시장 상황 및 

모델 목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모델은 전통적인 회귀분석 등 통계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모델과 달리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향후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의미하며 LSTM(Long Short-Term Memory),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AI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당사는 

선진국, 신흥국에서 다양한 데이터에서 특성을 추출하고 각 지역에 맞는 모델들을 개별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AI 알고리즘 모델에서 향후 수익률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 국가, 종목 등의 

패턴이 발견되면 신규 편입하거나 비중을 추가하고, 반대로 수익률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편출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 적용됩니다. AI 알고리즘은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모델과 

방법론이 빠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모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모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모델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지만 

설명력이 우수하므로 요인기반투자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포트폴리오 최적화 

- 두 가지 투자 전략(요인 기반, AI 알고리즘)을 통해 발굴된 투자 기회들을 최적의 방식으로 결합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을 추구합니다. 자산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위험을 안정적으로 분산하거나 시장 거품 및 급락 위험을 탐지하여 리스크 

노출을 줄이는 계량적 리스크 관리 모델을 활용하여 시장 리스크, 변동성 리스크, 특정 요인 및 스타일에 

대한 쏠림 현상, 개별 종목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계량 모델의 분석 결과와 함께 거시 경제 전망, 시장 심리, 정책 변화 등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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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기반 투자의 견고함과 설명력, AI 알고리즘 투자의 통찰력과 적응력, 그리고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리스크 관리의 안정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합니다. 각 전략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숨겨진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④ 비교지수 추종 전략 

- 비교지수 추종전략은 운용 전략의 기본 골격으로서 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지역, 국가, 통화, 업종 

등 다양한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류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시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분산 투자를 실행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비교지수의 구조와 특성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시장 수익률(베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요인 기반 투자 및 AI 알고리즘 투자 전략이 

추구하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 창출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과정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예: 추적오차)을 비교지수 대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중요한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예시 (기준일 : 25.05.09) 

자산군 종목(펀드)명 등록지 주식 분류 및 운용사명 투자비중(%) 

주식 Apple Inc. 미국 대형주 4.61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대형주 4.03 

NVIDIA Corporation 미국 대형주 3.85 

Amazon.com, Inc. 미국 대형주 2.52 

Meta Platforms Inc Class A 미국 대형주 1.73 

Howmet Aerospace Inc. 미국 중형주 0.08 

Fair Isaac Corporation 미국 중형주 0.07 

Fastenal Company 미국 중형주 0.07 

Discover Financial Services 미국 중형주 0.07 

W.W. Grainger, Inc. 미국 중형주 0.06 

외 (약 490종목) 미국 - 52.91 

주식 비중 계 70.00 

ETF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미국 Blackrock 10.40 

Xtrackers MSCI World ex USA UCITS ETF  아일랜드 DWS (xtrackers) 10.00 

VanEck Semiconductor ETF  미국 VanEck 4.19 

iShares MSCI ACWI ETF 미국 BlackRock 2.07 

First Trust US Equity Opportunities ETF 미국 First Trust Advisors L.P. 1.12 

외 (약 2종목) 미국 - 1.22 

ETF 비중 계 29.00 

현금 1.0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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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포트폴리오상 주식 상세정보 (기준일 : 25.05.09) 

- 국가별 비중 : 미국 100% 

 

※ 예시 포트폴리오상 ETF 상세정보 (기준일 : 25.05.09) 

- 주요 투자대상 : 해외 주식 

 

1)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 상위 5개 구성 종목 :  

Taiwan Semiconductor Mfg Co, Tencent Holdings, Alibaba Group Holding H, Samsung Electronics Co, Hdfc 

Bank 

- 개요 : 신흥국 시장 전반에 걸쳐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광범위하게 투자하며, 특히 중국, 인도, 대만, 한국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2) Xtrackers MSCI World ex USA UCITS ETF 

  - 상위 5개 구성 종목 :  

Sap Se, Asml Holding Nv, Nestle Sa, Roche Holding Ag, Novartis Ag   

- 개요 :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며,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 주로 투자합니다. 

   

  3) VanEck Semiconductor ETF  

  - 상위 5개 구성 종목 :  

NVIDIA Corp, Taiwan Semiconductor Mfg Co, Broadcom Inc, ASML Holding NV, Applied Materials 

- 개요 :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미국, 대만, 네덜란드 등의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업에 높은 비중을 둡니다. 

 

4) iShares MSCI ACWI ETF 

  - 상위 5개 구성 종목 :  

Apple Inc, Microsoft Corp, NVIDIA Corp, Amazon.com Inc, Meta Platforms Inc 

- 개요 : MSCI ACWI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및 신흥국 주식 시장에 분산 투자합니다. 

 

5) First Trust US Equity Opportunities ETF 

  - 상위 5개 구성 종목 :  

Palantir Technologies Inc, Ge Vernova Inc, Applovin Corp, Doordash Inc, Samsara Inc  

- 개요 : 미국 내 신규 상장 기업에 중점을 두어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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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포트폴리오상 국가별 비중 예상 (기준일 : 25.05.09) 

 
포트폴리오상 선진국(DM)비중은 89.56%(미국 78.28%, 일본 1.95%, 캐나다 1.09), 신흥국(EM)비중은 

10.4%(중국 2.63%, 대만 2.58%, 인도 2.08% 등)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5.05.09. 기준으로 구성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

라서, 당 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예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등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 상황 및 운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목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5.05.09)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공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대상 및 전략 등의 상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Apple Inc.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aapl 

Microsoft Corporation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msft 

NVIDIA Corporation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nvda 

Amazon.com, Inc.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amzn 

Meta Platforms Inc Class A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meta 

Howmet Aerospace Inc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hwm 

Fair Isaac Corporation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fico 

Fastenal Company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fast 

Discover Financial Services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dfs 

W.W. Grainger, Inc.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gww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IEMG) 

BlackRock: 

https://www.ishares.com/us/products/244050/ishares-core-msci-emerging-

markets-etf 

89.06

10.94

투자 자산 선진국/신흥국 비중

DM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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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ETF 상품페이지 이동 → 해당 ETF 내용 조회 가능한 및 상세 내용은 Fact 

Sheet/Prospectus 메뉴 클릭 

Xtrackers MSCI World ex 

USA UCITS ETF (EXUS) 

DWS:  

https://etf.dws.com/en-gb/IE0006WW1TQ4-msci-world-ex-usa-ucits-etf-1c/ 

→ 해당 ETF 상품페이지 이동 → 해당 ETF 내용 조회 가능한 및 상세 내용은 Fact 

Sheet/Prospectus 메뉴 클릭 

VanEck Semiconductor 

ETF  

VanEck:  

https://www.vaneck.com/us/en/etf/equity/smh/ 

→ 해당 ETF 상품페이지 이동 → 해당 ETF 내용 조회 가능한 및 상세 내용은 Fact 

Sheet/Prospectus 메뉴 클릭 

iShares MSCI ACWI ETF BlackRock:  

https://www.ishares.com/us/products/239600/ishares-msci-acwi-etf 

→ 해당 ETF 상품페이지 이동 → 해당 ETF 내용 조회 가능한 및 상세 내용은 Fact 

Sheet/Prospectus 메뉴 클릭 

First Trust US Equity 

Opportunities ETF 

First Trust:  

https://www.ftportfolios.com/retail/etf/etfsummary.aspx?Ticker=FPX 

→ 해당 ETF 상품 페이지 이동 → Fact Sheet/Prospectus 메뉴 클릭 

 

4. 리스크 관리 

- 시장 상황에 따라 비교지수 대비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량모형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리스크

를 관리합니다. 

- 계량모형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구성 및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의 과도한 

상승여부를 판단하는 모델, 매크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모델, 동적 자산배분 모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하락 위험 방어를 위한 정성적인 판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MSCI ACWI Index(KRW) X 95% + Call 5%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선정사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전 세계 주

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 및 발표하는 MSCI ACWI Index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MSCI ACWI Index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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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수개요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공표하는 

지수로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대형주, 중형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2.  지수산출 방법 

1) 최초 산출일: 1987년 12월 31일 (100pt) 

2) 산출 방식: 유동주식가중 시가총액에 각 종목별로 Inclusion Factor를 고려하여 시가총액가중방식으로 지

수를 산출 

3) 지수구성: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는 선진국(2024년 12월 31 기준 23개국)과 신흥국(2024년 

12월 31 기준 24개국) 국가의 대형주와 중형주를 포괄합니다.  이 지수는 전 세계 투자 가능 주식 기회의 

약 85%를 포괄합니다. 

단계 구분 설명 

1 단계 시장 분류 

MSCI 시장분류에 따른 선진국(Developed Markets, 

DM), 신흥국(Emerging Markets, EM)을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2 단계 종목 선정 

각 시장 내에서 누적유동시총 상위 90%에 해당하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대형주는 누적유동시가총액 상위 

65~75%까지이며, 중형주는 누적유동시가총액 상위 

80~90%까지의 종목이 해당합니다. 

3 단계 유동성 평가 

선정된 종목의 유동성을 평가하여,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쉽게 접근하고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단계 지수 구성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을 바탕으로 지수를 구성하며, 각 

종목에 유동가중 시가총액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 선진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 MSCI ACWI INDEX 

MSCI ACWI 지수는 전 세계 선진국 및 신흥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포함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서, 다양한 금융상품(ETF, 선물, 옵션 등)의 기초지수로 활용됩니다. 이 지수는 MSCI가 개발 및 산출하

며, 선진국(Developed Markets)과 신흥국(Emerging Markets)을 포함한 40개국 이상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성 종목은 시장 대표성(Market Representation), 유동성(Liquidity), 섹터 대표성(Sector 

Representation)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5%를 커버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벤치마크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전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성과 측정 기준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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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이트,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칠레, 카타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태국, 터키, 페루, 폴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섹터별 비중 국가별 비중 

   

 

 

 

 

 

 

 

 

 

 

 

출처: MSCI 홈페이지 Fact sheets(https://www.msci.com/indexes/index/892400) (2025 년 4 월 30 일 기준) 
 

 

4) 리밸런싱: 연 4회 지수 정기 변경 시행 (2월, 5월, 8월, 11월) 

5) 지수 홈페이지: 위 지수는 MSCI 홈페이지(https://www.msci.com/acw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추적 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및 계량모형을 이용한 효율적 추적오차 관리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추
적오차를 점검하고 테마별 익스포져를 점검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기준가격을 미국 달러(USD)로 산정하므로 미국 
달러(USD) 이외 기타통화의 익스포져에 의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MSCI ACWI Index(USD) X 100%’의 지수구성종목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USD)가 약 70%, 기타 통화가 
약 30% 수준입니다. 미국 달러(USD) 표시 자산 이외의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통화가 미국 달러(USD) 대
비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선진국,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
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msci.com/acw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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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
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기준가격을 미국 달러(USD)로 
산정하므로 미국 달러(USD) 이외 기타통화의 익스포져에 의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
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MSCI ACWI Index(USD) X 100%’의 지수구성종목의 통
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USD)가 약 70%, 기타 통화가 약 30% 수준입니다. 미국 달러
(USD) 표시 자산 이외의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통화가 미국 달러(USD) 대비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
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손
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펀드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국가별 
구성 및 비중, 업종 구성, 종목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
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
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
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글로벌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한

도, 넒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

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

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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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 
주식  
투자 
방법에  
따른  
위험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RQFII 및 후강통 제도 등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

습니다. 

후
강
통
제
도 

정

의 

‘후강통’은 상하이를 뜻하는 ‘후’와 홍콩을 뜻하는 ‘강’, 그리고 두 곳을 소통시킨다는 

‘통’을 조합한 단어로, 중국 내륙의 상하이와 홍콩의 증권시장 간 주식거래를 상호 연

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후강통은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거래소(A주)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도록 개방한 후구통과 상하이 투자자가 홍콩거래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한 강구통으로 구성됩니다. 
이 제도는 중국 본토와 홍콩의 주식시장 간 거래 및 결제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투자자는 각 지역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상대 시장의 지정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위

험 

후강통제도는 거래시간, 결제방식, 공휴일, 거래단위 등 주문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현지 시장의 거래방식과 규칙을 따르나 투자대상종목, 총투자한도 및 일일투자한도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일별 및 

총액한도)에 따른 투자 제한으로 주식매수 타이밍을 놓치거나, 일정기간 중국 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한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한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운용전략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홍콩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증권거래소가 휴장일 때는 동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 제도의 변경에 따라 투자 대상 종목, 투자 한도, 거래 방식, 세제 사항 등이 
사전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Q
FII 
제
도 

정

의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이하 “RQFII”)란 중국 정부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위안화를 이용하여 중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2014년 7월 800억 
위안(약 13조원)에 달하는 한도를 부여 받았습니다. 

위

험 

이 투자신탁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의 RQFII 한도를 활용하여 중국 본토 주식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R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고 RQFII 제도 자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RQFII관련 규정의 해석이 중국당국의 재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가 곤란할 수 있고 환매 및 송금제한 등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제
상 
위
험 

현재 중국 과세 당국은 중국본토에서 발행하는 증권으로부터 발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중국 본토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

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발표(2014.11.17)하였습니다. 따라서 후강통 및 RQFII 제도에 

따른 중국 본토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제도 시행일부터 일정기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과세당

국의 세제혜택에 대한 정책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양

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자에게 불리하

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

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

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

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

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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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거래수수료 및 스왑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반하며, 이러한 비용은 펀드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DR)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 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예탁증서라 하더

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불안정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

니다. 

1)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기업가

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

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계량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종목선별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모델을 활용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의 수치를 사용하므로 계량모델에 따른 전략을 수행

할 경우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계량모델을 활용

하는 전략들이 시장상황과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모델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
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
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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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
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
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
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선진국,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

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

의 변화와 주식과의 가치변동의 상관관계와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의 높은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높은 위험

을 감내하더라도 글로벌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
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투
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5 

4 

3 

2 

1 

(매우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보통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투자 위험 

기대  

수익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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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주1)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

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
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면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5)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주7)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

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위험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 수익률 변동성(VaR, Value at Risk)의 의미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 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 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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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
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
자자  
②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③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
는 투자자 
④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
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시[오후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 적용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D D+1      D+2            D+3  

          
          

자금납입일 
17 시(오후 5 시)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자금납입일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급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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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7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D          D+1          D+2         D+3         D+4          D+5         D+6         D+7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
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
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

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

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 영업일 
이전(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 영업일 이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
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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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일부환매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
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
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
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
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서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
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기준가 

실제 
기준가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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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
는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그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
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

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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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회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TER) 

동종 
유형 

총 보수 

합성 총
보수∙ 

비용 
(모투자 
신탁의 

총보수·
비용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500 0.700 0.036 0.015  1.251 0.000  1.251 1.750 1.251 0.000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500 0.350 0.036 0.015  0.901 0.000 0.901 1.280 0.901 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 

0.500 1.000 0.036 0.015  1.551 0.000 1.551 1.870 1.551 0.00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500 0.500 0.036 0.015  1.051 0.000 1.051 1.480 1.051 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I) 

0.500 0.030 0.036 0.015  0.581 0.000 0.581 - 0.581 0.000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
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2)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
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규펀드이므로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없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파생상품ㆍ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
어 산출하며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5. 4. 30. 기준) 

주 6)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신규펀드이므로 발생한 금융비용은 없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9 363 501 794 1,62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29 363 501 794 1,626 

수수료선취-
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3 240 340 554 1,1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43 240 340 554 1,170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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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 ㆍ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

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2 329 502 865 1,8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62 329 502 865 1,88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 223 341 590 1,30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09 223 341 590 1,30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0 122 188 327 7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60 122 188 327 732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
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
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12월 23일"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
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
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
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

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

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

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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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환급비율:(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0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

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
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
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
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
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
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
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
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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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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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성수동 1 가)  

(☏ 6308-0500)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trustonasset.com 

자본금 137.75억원 

이해관계인 
(2025.4.30 기준) 

이해관계신탁업자(30% 이상) : 농협은행 (63.02%) 

회사연혁 1998.04  IMM투자자문㈜ 설립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22.11  종합자산운용회사로 전환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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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
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집니다. 

(3) 업무위탁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

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

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
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제27기 (2024.12.31) 제26기 (2023.12.31) 

1. 현금및예치금 15,050                    14,610  

2. 유가증권 61,835                    54,051  

3. 대출채권 1,685                     1,580  

4. 유형자산 15,604                    11,847  

5. 투자부동산 9,560                     9,712  

6. 기타자산 12,681                     10,290  

자산총계 116,415 102,090                  

1. 차입부채 5,000                     5,000  

2. 기타부채 9,781                     6,326  

부채총계 14,781                   11,326  

1. 자본금 13,775                    13,775  

2. 자본잉여금 11,408                    11,408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92 -984  

4. 이익잉여금 102,409                    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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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자본항목 -24,566 -24,566  

자본총계 101,634                   90,764  

부채 및 자본총계 116,415                 102,090  

영업수익 46,114                    31,076  

영업이익 16,581 3,326  

당기순이익 13,228 4,123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별도재무제표기준 실적임 

 

라. 운용자산 규모 

(2025.4.30. 현재/단위:억원) 

구분 
증    권 

기타주)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80,779 8,299 4,082 627 260 45,054 139,101 

※ 일임 및 자문 포함 

주)기타 : 혼합자산, 특별자산 및 부동산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02-2073-7114)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kbstar.com 참조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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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02-6714-4600) 

회사연혁 2003.04.01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KIS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주식회사에프엔가이드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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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
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
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
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할 수 있습니다. 

⑥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
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
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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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
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ㆍ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 

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법제190
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
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
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
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
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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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
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
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
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
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
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
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
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
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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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
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1)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

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
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
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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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접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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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
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
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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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

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측면, 세미나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
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이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고유자산을 투자한 펀드로 향후 투자금 회수 계획에 따라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투자목적 

(1)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2)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이 가능  

나. 대상 투자신탁 및 투자 금액 

투자신탁 투자금액 

트러스톤 글로벌테마로테이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 억 

다. 투자승인일 : 2025. 3. 14. 

라. 투자집행 시기 및 방법 : 최초 설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일시집행 

마. 투자기간 : 최초 투자집행일로부터 최소 3 년 이상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

자기간 3 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가. 의무해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나. 

임의해지의 (1)의 ③, ④에 해당하는 경우) 

(3) 투자신탁 전부 해지 

(4)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 

(5)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 이 집합투자기구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의무를 승계함 

바. 회수 계획 :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성과 및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 회 이상 분할하여 환매하되,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 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순자산의 5% 미만인 경우 일시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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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투자금 회수 관련 공시 방법  

(1) 최초 투자집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의 1 개월 이전에 ‘당사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2) 투자금 환매시 환매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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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붙임] 용어풀이 


